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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부동산등기 산자료활용으로 지방세체납자의

세권․근 당권에 한 압류  업무량 감축 개선방안

장 상 록 / 구 역시 세정담당 실

I. 배 경

지방자치의 발 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

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하므로 민선이후 지방

세수 증  등 재원확충을 해 지방자치단

체별로 나름 로 부단하게 노력해 왔으나 

지방교육재정지원, 사회복지지출 증가 등으

로 지방비 부담은 가 되고 지역개발 등 자

체사업 수요는  늘어나고 있어 지방재

정의 기반을 확충하기 하여 국세의 일부

를 지방세로 이 한다던가 기존 지방세제를 

개선하는 작업등이 모두 요하다.

그러나 이에는 본질 인 한계가 있고  

자칫 지역간의 재정  격차를 더욱 심화시

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

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더욱 인

상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도 될 수 있겠

으나 지방세가 체납되어 나타나는 문제 은 

단순히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는 표면 인 

이유 외에도 선량한 납세자가 상 으로 

불이익을 처하게 되어 결과 으로 조세 순

응비의 증가  납세자간의 기회불균등 등

으로 인해 조세 형평성을 해하게 되어 지

방세 체납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로 

인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세 일소를 

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별 책을 

수립 집행하고 있다.

체납세 징수방법의 일환으로 구․군의 체

납정리담당자가 체납세징수활동  체납자

의 주소지 등에 하여만 부동산등기부등본 

열람후 세권  근 당권 설정 존치여부 

 설정된 세권등의 압류해당 여부 등 확

인하여 세권이나 근 당권을 압류하고 있

는 실정이므로 우리시 소재 부동산에 해 

        연구
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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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권 근 당권을 찾기가 쉽고 소모되는 

시간, 징세비용  인력을 감할 수 있는 

법원(법원행정처)부동산등기 산자료를 

일  제공받아 세권․근 당권을 압류 할 

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 한 실정이다.

2. 동  기

제안자는 지방세체납액 정리에 종사한 경

험을 토 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우리시 

소재 부동산에 해 세권․근 당권이 설

정되어 있는 법원(법원행정처)의 부동산

등기자료를 일  제공받아 지방세체납자의 

세권․근 당권에 해 무체재산권  채

권을 압류함으로 해서 세권이나 근 당권

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 징세비용이 획기

으로 감되며 자치단체는 업무의 효율

인 처리로 종사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량 감

축에 따라 인력 감효과가 기 된다. 한 

체납액증가의 사 차단으로 지방세수 확충 

 조세정의 실 이 가능하다.

Ⅱ. 황  문제

1. 황

1) 행제도

지방세 체납자에 하여  는 매각

할 수 있는 재산의 부를 목 으로 하는 채

권과 세권에 하여 압류할 수 있음(국세

징수법제41조, 제51조).

세권

- 세권 (무체재산권)→ 국세징수법제51

조

- 세 반환청구권 (채권)→ 국세징수법

제41조

- 근 당권 ( 당권부 채권압류)→ 국세

징수법제41조

○ 등기 산 정보이용

[부동산등기법]

제177조의5( 산정보자료의 교환등) ①

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

리하는 경우에는 제68조의2  제68조의3의 

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는 신청서 부

본의 송부는 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

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

송부하거나 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

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
②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  는 지방자

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련된 산

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

기록된 등기사항에 한 산정보자료(이하 

“등기 산정보자료”라 한다)를 이용하거나 

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계 앙행정기 의 

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

얻어야 한다. 다만 앙행정기 의 장이 등

기 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

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 의하여야 

하고, 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얻은 

것으로 본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산정보자

        연구
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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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의 이용 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하

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77조의2( 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

기사무처리 등) ① 법원장이 지정․告示

하는 등기소(이하 “지정등기소”라 한다)의 

등기사무는 그 부 는 일부를 산정보

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

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(자기디스

크, 자기테이 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

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․보

할 수 있는 자  정보 장매체를 포함

한다. 이하 같다)를 등기부로 본다.

②제1항의 등기부는 제23조제1항의 규정

에 불구하고 법원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

보 ․ 리할 수 있고, 쟁․천재지변 기타 

이에 하는 사태를 피하기 한 경우를 제

외하고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.

[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]

제143조(등기 산정보자료의 이용 등) ①

법 제17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산정

보자료를 이용 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

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계 앙행정

기 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 

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산정보자료

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 에 한하여야 한다. 

1. 자료의 이용 는 활용목   근거

2. 자료의 범

3. 자료의 제공방식․보 기   안

리 책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계

앙행정기 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

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

하여야 한다.

1. 신청내용의 타당성․ 합성․공익성

2.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는 

험성 여부

3. 자료의 목 외 사용방지  안 리 책

③등기 산정보자료를 이용 는 활용하

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

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

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앙행정기 의 장

이 등기 산정보자료를 이용 는 활용하고

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

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

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④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

승인신청 는 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

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제2항 각호의 사항

2.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산정보처리조

직으로 가능한지 여부

3.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

지장이 없는지 여부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

승인되거나 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

처장은 산정보자료제공 장에 그 내용을 

기록․ 리하여야 한다.

2) 세권․근 당권 압류실태

구․군의 체납정리 담당자가 체납세 징수

활동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

산등기부등본에 세권이나 근 당권이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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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
  세  권 근  당 권

소 계 2001 2002
2003년 

4월말
소계 2001 2002

2003년 

4월

합  계 1/15,917 1/15,917 0 0 1/126,990 1/126,990 0 0

  구 0 0 0 0 0 0 0 0

동  구 0 0 0 0 0 0 0 0

서  구 0 0 0 0 0 0 0 0

남  구 0 0 0 0 0 0 0 0

북  구 1/15,917 1/15,917 0 0 1/126,990 1/126,990 0 0

수성구 0 0 0 0 0 0 0 0

달서구 0 0 0 0 0 0 0 0

달성군 0 0 0 0 0 0 0 0

3) 구시 연간 세권  근 당권 압류 황

(단  : 건, 천원)

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체납액

계 1,460,673 1,292,069 25,244 143,360 

본    청 211,859 211,859 0 0 

    구 103,850 92,573 1,502 9,775 

동    구 132,707 115,844 2,778 14,085 

서    구 101,476 88,663 1,818 10,995 

남    구 81,047 65,492 3,862 11,693 

북    구 212,588 195,512 3,788 13,288 

수 성 구 224,123 189,729 6,936 27,458 

달 서 구 300,890 255,118 3,880 41,892 

달 성 군 92,133 77,279 680 14,174 

4) 2002 구시 지방세 체납 황

(단  : 백만원)

정되어 있으면 세권이나 근 당권을 압류

한다.

세권설정 등 등록세 과세자료와 체납자

료 연계․검색하여 검색된 체납자료에 한 

등기부등본 열람 등으로 세권등을 압류한

다.

        연구
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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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체납액

계 35,314,997 31,509,919 599,261 3,205,817 

  구 1,460,673 1,292,069 25,244 143,360 

서  울 10,711,415 9,423,300 276,791 1,011,324 

부  산 2,389,916 2,158,563 44,440 186,913 

인  천 1,765,404 1,529,065 16,249 220,090 

  주 787,350 673,659 13,058 100,633 

  902,491 840,070 12,472 49,949 

울  산 722,444 644,608 7,933 69,903 

경  기 8,830,491 8,016,993 114,168 699,330 

강  원 789,265 707,448 9,220 72,597 

충  북 747,614 670,854 9,952 66,808 

충  남 1,033,662 883,092 24,590 125,980 

  북 777,491 697,321 15,001 65,169 

  남 826,041 766,044 7,504 52,493 

경  북 1,363,067 1,195,316 8,709 159,042 

경  남  1,808,900 1,636,180 11,667 161,053 

제  주 398,773 375,337 2,263 21,173 

5) 2002 국 지방세 체납 황

(단  : 백만원)

2. 문제

세권․근 당권 설정등 등록세 과세자

료와 체납자료를 연계․검색하여 검색된 체

납자료에 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등으

로 세권 등을 압류하거나, 구․군의 체납

세정리담당자가 인터넷이나 부동산등기부등

본을 열람하여 세권 등을 압류함으로 인

하여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지방세

채권을 조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

납세의 증가요인 등으로 작용한다. 재 

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권  근 당권

에 한 채권압류 미실시로 조세채권 일실 

우려가 있다.

Ⅲ. 개선방안

매년 2회 우리시 소재 부동산에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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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권․근 당권 설정등기된 법원(법원행

정처)의 부동산등기 산자료를 일  제공받

아 지방세체납자에 해 세권․근 당권

에 한 무체재산권이나 채권압류를 통한 

체납세 징수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조세정

의를 실 하고 있다.

1. 시․도 세무부서에서는 법원(법원행

정처)에 “등기 산정보이용”을 하여 지방

세체납자 자료에 하여 행정자치부 지방세

정담당 실에 “등기 산정보이용” 련 심

사를 요청하고 있다.

 《행정자치부 등기 산정보이용 련 주

요심사요청자료》

- 신청 내용의 타당성․ 합성․공익성

-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능성 는 험성

- 자료의 목 의 사용방지  안 리

책

2. 행정자치부에서는 시․도세무부서에서 

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5 동법시행규칙제

1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부과징수에 활

용하기 하여 법원(법원행정처)로부터 

등기 산정보자료를 제공받고자 심사요청한 

것에 하여 심사결과 통보 (행정자치부 → 

시․도세무부서)

3. 시․도세무부서에서는 년 2회 법원

(법원행정처)에서 리 인 부동산 등록자

료  시․도소재 부동산의 세권․근 당

권의 소재지, 등기목 , 수연월일, 등기원

인, 권리자  기타사항 등의 부동산등록자

료를 제공 요청한 후「 세권․근 당권 부

동산등기자료 황」을 통보 받은 후 시․

군․구에「 세권․근 당권 부동산등기자

료 황」통보

4. 시․군․구에서는 시․도에서 통보되

는「 세권․근 당권 부동산등기자료

황」에 의거 

∙압류  압류 고서를 발송한 후 

∙공부확인  압류 고 결과 압류 상자

로 확인된자에 하여

- 세권․근 당권 → 압류  추심

〈 행정기 에서 추진 해야할 사항 〉

◉ 시․도 세무부서

◦ 부동산 산망 이용 심사요청 (시․도 

→ 행정자치부)

◦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 실에서 부

동산 산망 이용 심사결과가 통보오면 

(행정자치부 → 시․도)

◦ 법원행정처에 「 세권․근 당권부

동산등기자료 황」요청

   (시․도→ 법원(법원행정처))

◦ 세권․근 당권부동산등기자료 황」

통보 (시․도 → 구․군)

◉ 시․군․구세무부서

◦ 시․군․구에서는 시․도에서 통보되

는「 세권․근 당권 부동산등기자

료 황」에 의거 

   ∙압류  압류 고서를 발송한 후 

   ∙공부확인  압류 고 결과 압류

상자로 확인된자에 하여

     - 세권․근 당권 → 압류  추심

   

        연구
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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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단계]

[2단계]

Ⅳ. 제안의 기 효과

1. 법원(법원행정처)부동산등기 산 자

료를 이용하여 세권․근 당권을 검색함

에 따라 행정 차 간소화로 업무능률 향상

※ 부동산 산망과 지방세DB를 이용하여 

세권․근 당권을 검색가능

⑥ 세권․근 당권 부동산등기자료 황 통보

법원행정처시도세무부서

④ 부동산등기자료 요청

⑤ 부동산등기록자료 통보

시군구

⑥

① 시군구 체납자료 통보

행정자치부시도세무부서
② 부동산 산망이용 심사요청

③ 부동산 산이용심사결과 통보

시군구

①

〈 세권  근 당권 조사 흐름도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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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지방세수 증   조세정의실

○ 지방세수증 효과

- 구시 : 구․군당 428,721천원 ×

   8 = 34억원

- 142,907천원(2001년 북구) ×

  3배 = 428,721천원

-  국 : 시․군․구당 428,721천원 ×

232자치단체 = 995억원

지방세 체납자에 하여 세권이나 근

당권에 한 무체재산권이나 채권압류를 사

실상 거의 압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격

한 법 용으로 조세 징수의 형평성을 기하

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.

3. 행정력 감소효과

지방세 체납자에 해 구․군의 체납정리 

담당자가 체납세 징수활동  체납자의 주소

지 등에 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

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세권이나 근 당

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세권이나 근 당권

을 압류하던 것을 시도 세무부서에서 법

원(법원행정처)의 부동산 등기 산자료를 

일  제공받아 구․군으로 송부하여 세권

이나 근 당권을 압류함으로 체납정리담당

자의 업무량 감축  체납정리 인력의 효율

 활용이 가능하다.

4. 인건비 등 조세징수비용 감 효과

부동산 세권  근 당권설정에 한 압

류에 소요될 징세 비용은 크게 향상될 것으

로 단 된다.

        연구
제도


